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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발점

전자서명법 (1999.2 제정 )
– 전자서명을 ‘서명’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내용

– EU Electronic Signature Directive (1999.12), US E-sign 
Act (2000.6), Uncitral Model Law on E-signature (2001)

– ‘ 국내 전용’ root CA

– ‘ 정부 지정’ CAs

– 온라인 신분증 , 온라인 실명거래의 안전한 플랫폼 제공 의
도 national e-ID (online ID) infrastructure

– 주민등록증 , 인감증명 제도의 online version 으로 인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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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인증서 (PKI)

● Trust Chain (Root CAs, CAs, RAs)
● SSL / TLS protocol

– Server certificate

– Client certificate (online 신분증 역할 ) 

– Secure internet connection (Server 신원확인 , 
encryption, 유저 신원확인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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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국내 전용’ root CA 의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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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표준 ‘보안’ 기술의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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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기술 ‘판촉’하는 금융규제 당국

● 배대헌 , “ 금융 분야의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법 · 제도 정비 방안 연구” (2000.8)
● 금융감독원 , 2002 년 9 월부터 온라인뱅킹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, 공인인증서 

온라인 재발급 허용 

– 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 사용확대 방안

– http://www.fss.or.kr/fss/kr/promo/bodobbs_view.jsp?page=1&seqno=7360

● 기득권 집단 형성

– KISA, 공인인증업체

– 공인인증 관련 보안솔루션 판매업체

– 규제자 ( 금융 , 전자서명인증 )

– 은행 등 금융회사

● Corruption / scandal / Massive data breach
–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원중희 , 퇴임 직후 공인인증업체로부터 거액 연봉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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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감독규정 대폭 개정 2015

● 2013.5: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, 전자금융거래법 일부
개정 법률안 발의 (prepared by Open Net)

● 2014.3: 제 1 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

● 2014.10: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 제 3 항 개정

● 전자금융감독규정 대폭 개정 2015
– 2015.2.3: more autonomy re ‘security software’

– 2015.3.18: NPKI certificate not ‘required’ any more

– 2015.6.24: FSS ‘security consultation’ abolish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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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2.3 2015.3.18 2015.6.24

보안프로그램 설치
(34 조 2 항 4 호 )

삭제

OTP 구현 방법 ( 거
래매체 , 인증매체 분
리할 것 ; 34 조 2 항 5
호 )

... 인증수단 채택시 
안전성 , 보안성 , 이
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
고려할 것 (34 조 2 항
4 호 )

공인인증서 사용강제 거래의 종류 , 성격 , 
위험 수준 등을 고려
하여 안전한 인증방법
을 사용 (37 조 )

국가기관 인증제품 사
용 의무 (15 조 2 항 1
호 )

삭제

보안성심의 (... 사업
계획단계에서 금융감
독원장에게 보안성심
의를 요청하여야 하
며 ...)

금감원장이 정하는 기
준에 따른 자체 보안
성 심의 , 심의결과보
고서 선별적 사후 제
출 (36 조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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